
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5가소109971  재산분할

원       고 A

피       고 B

변  종 결 2015. 11. 11.

판 결  고 2015. 11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15. 9. 8.부  C이 사망하  날 지 매월 C에게 지 할 액 

 25%   계산한 돈  매월 20일에 지 하라.

2. 소송 용  피고가 부담한다.

3. 1항  가집행할 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 과 같다.

이 유

  피고는, 사립학 직원연 법  공 원연 법상 퇴직연  지  구할  있는 

자는 직원 본인이고 외 만 족이 퇴직연  청구할  있  뿐이며, 원고



 청구는 양도 또는 압   담보 공  지하는 규 에도 므 , 원고가 피고

에 하여 직  퇴직연  청구할  없다고 주장한다.

  그러나 이 에 른 재산분할이 원  인     공동재

산  청산이라는 격  가지고 있다는 에 추어 볼  장래  퇴직 여 채권  

일부를 재산분할  이  우자는 퇴직 여 채권자인 직원과 동일한 지 를 

갖는 것  충분히 볼  있다. 

  이러한 우자  청구를 직원 본인이 아니라는 이  척하는 것  인 생  

 실  퇴직 여  에 여하  우자 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  부당하다. 

욱이 이 사건  경우 직원 본인도 이 소송  임 조 차에  장래  퇴직 여

에 하여 피고에 한 청구권  이 하여 주는 식  재산분할에 동 하 는데, 피

고가 직원 본인  청구만이 허용 다는 이  원고에 한 지  거부하는 것  

직원 본인  사에도 한다. 

  퇴직 여는 인  근 에 한 가  부부공동   이룩한 재산  

볼 것이므 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우자  여를 인 하고 그  생계를 보장하  

하여 재산분할  장래 퇴직 여  분할  허용하게 었다. 이러한 사  고 하

면 재산분할  퇴직 여채권  일부를 이  우자  직 청구를 인 하 라도, 

퇴직 여  지  보함 써 퇴직한 직원 본인과 그 가족  안 인 노후

생  보장하  한 양도 지규  취지에 다고 보  어 다. 히  직원

 직  청구만  허용한다면 퇴직연  안  이라는 택  지 직원 본

인에게만 리게 하고, 우자는 퇴직연  이 직원  자 인 지  여부에 

라 좌우 는 결과가 어 애  양도 지규  취지  보 하 고 한 가족  안



인 노후생  보장에는 역행하는 결과가 어 버린다. 

  결국 피고   주장  아들일  없다.   

판사 권

※ 소액사건  판결 에는 소액사건심판법 11조 2 3항에 라 이 를 재하지 아니할  있습니다.


